
■ 대외무역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4.1.28>

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(제60조제1항 관련)

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 징 금  금 액

 1.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
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
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
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
(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
판매업자에 대하여 법 제33
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
제외한다)가 그 단순 가공한 
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
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
표시한 행위

법 제33조의
2제2항

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
금액(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
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
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
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
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
을 말한다)의 100분의 10에 해
당하는 금액이나 1억원 중 적은 
금액

 2.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
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
위

법 제33조의
2제2항

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
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
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

 3.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
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
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
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
나 원산지를 오인(誤認)하게 
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

법 제33조의
2제2항

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
금액(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
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
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
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
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
을 말한다)의 100분의 10에 해
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
금액

 4.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
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
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
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
변경하는 행위

법 제33조의
2제2항

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
금액(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
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
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
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
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
을 말한다)의 100분의 10에 해
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
금액

 5. 무역거래자가 법 제33조제4
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
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
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

법 제33조의
2제2항

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
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
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


